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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서의 발급과 동시에 C-GMP 우수 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의 인증 획득에 대한 
홍보를 하실 수 있으며, 인증마크를 사용하실 수 있는 권한이 부여 됩니다. 

아래 내용을 참조하시어 올바른 인증사실 홍보와 인증마크 사용을 도모하시기 바랍니다. 

 

1. 인증사실의 홍보 

(1) 인증서를 발급한 날로부터 인정마크 및 인증사실을 홍보할 수 있습니다. 

(2) 인증에 대한 홍보, 인증표시, 인증마크 등의 사용은 조직이 획득한 인증규격, 사업장, 
제품에 한하여 사용 가능하며, 인증유효기간 동안 사용이 가능합니다. 만약, 인증이 
정지되거나 취소된 경우에는 인증에 대한 홍보, 인증서 및 인증마크 등의 사용을 
중지하여야 합니다. 

(3) “이 제품은 ISO 22716 C-GMP 우수 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 대한 적합성을 
인증 받은 공장에서 제조 되었다”라는 명확한 진술을 포함하여 인증사실을 홍보할 수 
있으나, 제품에는 표시할 수 없습니다.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23 조 3 항에 따라 “세계 최초로 
OO 부문에서 ISO 22716 인증을 획득하였음”과 같이 객관적으로 인정된 근거 없이 
배타성을 띤 절대적 표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5) 인증획득에 대한 홍보는 인증사실에 대한 오해가 초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6) 생산한 제품에 인증표시, 인증기관명, 인증규격, 인증번호를 사용할 수 없으며, 
제품인증인 것처럼 오해되도록 홍보할 수 없습니다. 

(7)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제 3 조의 규정에 의한 수상▪인증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을 준수하셔야 합니다. 

 

2. 인증서의 사용 

(1) 인증서는 인증 받은 범위 내에서 활용하여야 하며, 인증등록조직에 의하여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2) 인증서는 복사하여 사용 가능하나, 복사본인 경우 복사본임이 식별 가능하도록 
표기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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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증마크의 사용 

(1) 인증마크는 키와 코리아 마크(인증기관 마크)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인증마크는 인증범위 
내에서 인증유효기간 동안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2) 인증표시는 원본을 확대▪축소하여 사용할 수 있다. 

(3) 인증마크는 원본 색상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흑백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4) 인증마크는 인정받은 분야와 관련이 있는 홍보물 등에 사용될 수 있으나, 제품 또는 
제품포장에는 사용되지 않아야 하며,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증마크 사용이 가능한 경우 

- 광고 또는 홍보물: 산업분류상 인증기업의 제품으로 분류되지 않는 명판, 명함, 
교재, 편지지, 브로셔, 일반문서, 송장 등의 인쇄물 또는 제작물 또는 기타 광고 
수단에는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인증마크 사용이 제한되는 경우 

- 제품: 제품에는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는 제품에 대한 적합성 표시로 
오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제품의 포장: 제품의 안전 또는 유통의 편이성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포장으로 제품을 해체하거나 파손하지 않고 제거할 수 있는 제품의 포장에도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즉, 소비자가 직간접적으로 접하는 제품포장에는 
인증문구는 사용될 수 있으나, 인증마크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동반되는 정보(accompanying information): 분리하여 사용하거나 쉽게 떼어낼 수 
있는 것을 의미하며,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즉, 제품에 부착되는 유형 
라벨(type label)이나 식별판(identification plates) 및 제품설명서는 제품의 일부로 
간주되기 때문에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깃발, 건물, 차량, 거래 샘플 또는 기타 제품 적합성에 관한 진술서(예, 시험성적서, 
교정성적서 또는 검사성적서 등)에는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Instruction - Kiwa Korea 

 

 Code I.17C   Page 3 of 3 
 Subject 
  

인증마크사용 기준서  Date 2019-10-31 (Rev.4) 

 
 

4. 인증마크 사용 예시 

키와 코리아로부터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인증 받은 조직은 아래에 제시된 형태로 인증 
마크를 사용할 수 있다. 키와 코리아 마크는 검정 BLACK 로고로 구성되어있다. 

 
 

 

 

 

 

 

인증사실 홍보 및 인증마크 사용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KIWA KOREA(키와 코리아)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Tel: 02-3397-0101, Fax: 02-3397-0105, iso@kiw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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